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〈법무부 과천 청사〉

법무부가 ‘촉법 소년의 기준이 만 14세 미만

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한 살 낮추는 안을 사

실상 확정한 것으로 24일 알려졌다. 법무부는 

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형법·소년법 개정안을 

이르면 이번 주 중에 발표할 예정이다.

촉법 소년은 범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 

14세 미만 청소년을 뜻한다. 이들 청소년은 

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처벌 대신 사회 봉사를 

하거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 처분을 받는다. 

현재는 만 13세 청소년도 촉법 소년 대상에 

포함된다. 그러나 앞으로는 만 13세 청소년이 

범죄를 저지를 경우 형사 처벌까지 받게 된다

는 뜻이다.

이는 청소년 흉악 범죄가 늘면서, ‘교화 대

상’인 청소년의 연령 기준을 낮춰야 한다는 주

장이 계속 나왔기 때문이다. 촉법 소년 연령 

기준을 만 12세로 낮추겠다는 건 윤석열 대통

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했다. 다만 청소년 범죄

를 교화가 아닌 형벌로만 다스린다고 해서, 청

소년 범죄가 줄어들거나 청소년 흉악 범죄가 

줄지 않는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았다.

이후 법무부는 촉법소년 연령 기준 관련 약 

4개월가량 연구한 끝에 만 13세로 낮추기로 

한 것으로 알려졌다. 현행 만 14세와 윤 대통

령 공약인 만 12세의 절충안이라는 분석도 있

다. 법무부는 가벼운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에 

대한 교정·교화 방안 등 세부 규정도 마련해 

조만간 밝힐 예정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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촉법소년 기준, ‘만 14세 미만’에서 

‘만 13세 미만’으로


